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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April 4, 2019, a fire from a hill in Goseong-gun, Gangwon-do was spread to a large-scale forest fire

in Sokcho city by strong winds. The fire killed one person, burned 401 houses and caused more than 

4,000 victims. This case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utilizing all available organizations, including the

military,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a large-scale disaster. In the event of major disasters at national

security level, the South Korean military provided support at the request of central or local government

agencies by pre-assigning and operating troops as rescue and search units. It also established a close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organizations by supporting 910,000 military personnel and

28,000 equipment during the recent five years. However, it is assessed that the South Korean military 

played a limited role in the event of a major disaster compared to its capabilities. Thus, this paper discussed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and suggested measures on how the South Korean military could perform

its capabilities in case of a major disaster, based on the lessons from the U.S. and Japanes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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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

한 재해⋅재난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자연재난에 의한 대규모 피해가 많아지는 

추세로써 최근 10년간 평균 약 3,480억 원의 피해가 발

생하였으며, 약 7,280억 원의 피해액과 4,990억 원의 복

구비가 사용되었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7). 

위와 같이 현대는 국가안보 차원의 자연재난과 과

학문명 발전에 따른 인적재난, 그리고 급격한 사회변

화에 따른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 사회적 재난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가안보 

차원의 대형 재난은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

앗아가는 수준까지 그 영향이 확대되고 있어 안보적 

수준의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은 인명⋅재산피해 방지는 

물론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

다. 그리고 국가 핵심 기반시설 종사자의 집단행동으

로 인한 핵심 기반시설의 마비는 국가 산업발전을 저

해하고, 국민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대형 재난의 경우에는 최단시간 내에 피해복구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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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자원을 동원하여 체계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이

런 조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즉각 장비 및 인원을 

투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군이 가장 적합한 조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군이 국가적 대형재난 극복을 위

해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재난관리

체계 면에서 선진국보다 미흡한 수준이고, 복잡화⋅
대형화하고 있는 각종 재난 발생의 추세에 더욱 신속

히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으로써 보완이 요구된다

(Kim & Seo, 2017: 109-110). 이에 따라 국가의 재난관

리에 군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형재난 발생 시 

한국군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살펴보고, 선진국 군

대인 미군과 일본군의 재난대응체계와 역할을 문헌조

사와 사례연구를 통해 비교하고 현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재난관리의 이론적 배경

1. 재난관리의 의의

1) 재난관리의 개념

재난관리란 자연⋅인적⋅사회적 재난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완벽한 복구활동으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Lee & Shin, 2015: 

29). 재난관리에 대한 세계적인 개념이 등장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공습으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

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직을 구성하면서 시작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풍백화점 등 대규모 시설

이 붕괴된 1990년대 후반부터 재난관리의 국가적 체

계 확립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Choi & Kim, 2016: 25).

현재와 같은 개념의 재난관리 체계는 4단계 모델을 

개발한 1970년대 말 미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

에서 개발한 재난에 대한 관리모델은 예방-준비-대응-

복구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오늘날 다양

한 유형의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적 재난의 발

생 증가와 대형화는 재난관리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

켰으며 최근의 재난관리는 위험평가, 예방완화, 준비, 

대응, 복구의 5단계로 구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의 4단계를 통하여 

재난을 관리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으며,1) 각 단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예방단계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감소시키는 장기적인 정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계획을 결정⋅집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예방은 사전에 재난발생요인

을 제거하거나 재난요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활

동을 의미한다.

둘째, 대비단계는 재난발생시의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한 활동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역량 개발 활동을 

의미한다.

셋째, 대응단계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관리기

관이 수행해야할 역할을 현장상황에 맞춰 움직이는 

활동으로써 예방, 대비 단계의 활동과 연계하여 추가

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복구단계에 예상되는 피해까

지 사전 최소화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넷째, 복구단계는 재난이 발생한 시간부터 피해가 

대부분 복구되어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의 

장기간에 걸친 활동과정으로서, 최초 재난 발생 시부

터 복구완료시까지 자원을 제공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한다(Yang, 2009; Han, 2015: 15).

2) 재난관리의 유형 

재난관리는 재난유형별 관리방식인 분산관리 방식

과 재난관리의 종합성과 통합성의 관점에서 모든 재

난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난관리 방식으로 구분 할 

수 있다(Yang, 2009: 16-18). 그 중 분산관리 방식은 전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법률 제16301호, 2019. 3. 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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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 재난관리 방식으로써 재난의 유형별로 그 특징

을 강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지진으로부터 화재 

등의 재난에 이르기까지 재난 종류별로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재난 유형별로 각각 계획이 마련

되며 대응기관도 각각 다르게 배정되어 있었다. 통합

관리방식은 미국에서 1979년 연방위기관리청 창설시 

이론적 근거로서 제시되었으며, 완화, 준비, 대응, 복

구 등 전체 재난관리 활동을 종합 관리한다는 의미이

며, 모든 재난은 피해규모, 가용자원, 대응방법에 있어 

유사하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대응을 위한 기능별 

책임기관을 지정하되 유사시 대응기관들을 조정하고 

통제한다(Kim & Seo, 2017: 105-111) 재난관리 활동을 

종합한다는 의미는 자치단체의 일차적 활동과 중앙정

부에 의한 광범위한 대응이 일체성이 있어야 하며, 재

난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 간에도 긴밀한 협력이 발휘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각 단계는 상호순환적인 성

격을 띠고 있으며, 각 단계의 활동내용 및 결과는 다음 

단계에 영향을 준다.

2. 한국군의 역할과 재난관리

1) 재난과 군의 역할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현장 중심의 재난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군은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역량과 체계를 갖추고 있다.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 유형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을 최신화 하고,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에도 참가하고 있다(Shim, 2013: 

13-14).

재난과 관련된 군의 역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첫째는 재난관리 주관기관

으로서의 역할이며, 두 번째는 긴급구조 지원기관으

로서의 역할이다.

첫째, ‘재난관리 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

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을 말한다.2) 군은 각종 재난과 안전에 실질적

으로 대비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군 시설이 소규모이

며, 산악 지역 중심으로 있고 노후시설도 산재하여 자

연 재난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

은 자체적으로 사고위험이 있는 취약지역과 노후시설

의 재난관리에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대규모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활동과 주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Moon, 2011: 8-15). 

둘째, ‘긴급구조 지원기관’ 이란 긴급구조 인력, 시

설, 장비 등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3) 재난발생 시 또는 

재난발생이 우려될 경우의 대응 및 복구에 대해 중앙 

및 지자체장의 요청에 의한 물적 또는 인적 동원, 응급

조치에 대하여 협력하고 긴급구조 지원기관으로서 지

역 긴급구조 통제단의 지원요청에 협조하며, 특히 항

공기 및 선박의 조난사고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탐색

구조본부의 설치 및 운영,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출

동 대기 태세를 유지한다(Jung, 2010: 11-19).

2) 한국군의 재난관리

국가안보란 전통적으로 군사적 맥락에서 정의되어 

있으며, 전통적 관점의 군사 중심의 안보에서 포괄안

보 개념으로 변화된 상황 속에서도 군의 가장 큰 임무

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이익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즉, 군은 유사시 국가를 보위하고 전쟁을 억제

하며, 억제 실패 시 가장 신속하고 결정적인 전쟁을 

수행하여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

는데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보의 개념

이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에 추가하여 대규모 국가 재

난과 같은 비 군사적 위협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군도 이러한 변화된 포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5의2(법률 제16301호, 2019. 3. 26., 일부개정)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8(법률 제16301호, 2019. 3. 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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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하여 적의 위협을 포함한 다양

한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으로 바뀌어야 한다. 즉, 전쟁이라는 전통적 위협에서 

뿐만 아니라 재해⋅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서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군의 주요 

임무라 할 수 있다(Park, 2016: 3-5).

(1) 재난관리 기구4)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군의 재난관리 업무를 총

괄하여 재난 피해복구 대민지원을 조정⋅통제하며 정

부부처와 협조를 실시한다. 교육정책관, 보건복지관 

등 국방부 각 국실은 교육, 환경, 의료 및 통신 등 소관

분야에 대한 재난관리 업무를 조정⋅통제한다. 합동

참모본부는 남북군사분계선 지역의 산불관리 및 조정 

통제와, 산불발생 시 진화 및 지원을 위한 작전대기 

헬기 투입 및 타 지역 병력 전환 운용 시 조정 통제한

다. 기타 화생방 재난지원, 지휘통제실을 통한 재난상

황 전파, 탐색구조본부 및 구조부대를 운영한다. 각 군 

본부는 소관 관리대상 분야의 재난관리와 소속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고 재난 피해

복구 대민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공군본부는 재난관

련 기상정보 자료를 제공한다.

군은 자체 재난관리를 위해 각급부대에 재난대책

본부를 둔다. 육군의 경우 독립 연대급 부대 이상, 해

군은 전단(대)급 이상, 공군은 독립 전대급 이상 부대

에 설치하고, 직할기관은 독립적으로 주둔한 부대단

위로 둔다.

재난대책본부는 부대피해복구 및 대민피해복구 지

원을 조정⋅통제하고, 재난 예측 시 병력⋅장비의 대

피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지시한다. 그리고 재난

상황을 파악, 보고 및 전파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재난

관리기구와 협조를 하는데 군 부대규모에 따른 협력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다음과 같다. 국방부 군수관리

관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조하고 기타 국방

부 및 합동참모본부의 관련부서는 각 재난별 중앙사

고수습본부 유형별 주관부처와 협력한다. 작전사령

부, 군단급 이상 부대는 특별자치도 이상의 대등한 지

역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과, 단급(사단⋅함대사⋅비행

단) 부대는 시⋅군⋅구, 그 밖의 부대는 대등한 지역

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과 협조한다.

(2) 지원 절차 및 범위

정부는 재난 발생으로 인한 국가적 차원에서 긴급

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경감을 위하여 재난사태를 선포한다. 재난사태 선포 

대상지역이 3개 시⋅도 이상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2개 시⋅도 이하인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장(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한다. 재난으로 응급상황

이 발생하여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

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 부대장에게 소속 장병의 

파견 등 을 요청할 수 있다. 군은 긴급구조지원의 요청

이 있는 경우 해당부대장이 판단하여 군 작전임무 수

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3: 10).

군은 긴급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군 

197개 부대를 지정하여 24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

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함정 및 항공기 

사고 등 대형재난사고 발생 시 긴급 구조 지원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난구조 6개부대와 17개의 탐색구조

부대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군은 재난발생시 적시

에 지원하기위해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

기적으로 훈련 실시하여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6: 68-71).

3. 각 국의 재난관리

1) 미 국

미국은 재난관리를 위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1997

년 연방비상관리청(FEMA)을 설치하였으며, 이 기구

가 재난관리 최고기관이다. 연방비상관리청의 주요 

임무는 각종 재난과 비상사태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4) 국방 재난관리 훈령, (국방부 훈령 제2046호, 2017.6.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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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적인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 시스템을 운

용하여 미국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

고, 체계적으로 국가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1차적인 책임은 지

방정부에서 수행하며, 지방정부에서 수습하지 못하는 

재난일 경우에는 주정부 또는 인근 주정부에 요청하

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군이 외부의 침략에 대처하고 

국익을 위해 나라 바깥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을 제외

하고 군대가 국내 정치에 개입하거나 국내 치안유지

에 동원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 왔다. 따라서, 재난문

제와 관련한 미 국방부의 개입은 반드시 군 투입이 필

요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재난문제 개입시 군은 다른 

연방기관을 지원하며, 지원기관으로서 주로 수송 및 

의료를 담당한다.

미국 국방부는 반란이나 폭동, 테러 그리고 천재지

변이 발생한 뒤에 벌어진 혼란 상태를 연방정부나 주

정부가 자체 힘으로 도저히 수습할 수 없을 때 군을 

동원하는데 대통령이 ‘특별재난 혹은 응급사태’를 선

포한 후에 시행된다. 그러나 군은 다양한 역량을 보유

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주무기관이 될 수 없

다. 재난지원 임무에 투입되는 군은 몇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지원을 해야 한다. 첫째, 민간정부기관 조달

의 원칙으로 재난대응에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민

간정부기관이 조달한다. 둘째, 군의 재난 대응 및 복구 

지원은 민간정부기관의 역량으로 수습할 수 없는 상

황에서만 지원한다. 셋째, 군의 역량 중 특화된 분야를 

우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공중보급이나 

정찰 등이 해당된다. 넷째, 군은 군 명령체계 안에서만 

움직이며 국방부 통제를 받는다. 다섯째, 군은 민간정

부의 기능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그 기능을 수행해서

는 안 되며 즉시 대응이 필요한 경우만 임시로 수행한

다. 여섯째,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없는 한 재난지원이 

군 본연의 임무보다 우선할 수 없다.

재난지원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는 재난

의 규모가 지방정부의 역량을 넘어설 때 주정부에 지

원을 요청하고, 주지사는 재난 상황에 따라 대응의 수

위와 위기수준의 정도와 대응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주정부의 주방위군에게 대응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주정부의 능력을 넘어서는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 주

지사는 대통령에게 연방에서의 지원과 연방재난지역

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연방

재난관리청은 국가대응계획을 가동시키고 국방부 지

시를 통해 합참은 지원사령부 지정과 사령관을 임명

하여 기지지원시설을 설치하고 방위조정관을 임명하

여 재난현장에서 군의 모든 지원을 총괄 및 조정한다. 

통상 재난지원 수행을 위한 인원은 재난 및 응급상황

에 따라 다르지만 심각한 경우 1,200명 미만 정도의 

인원을 편성한다. 이들은 인력과 장비를 수송하고 음

식, 연료 등을 제공하며 야영, 세탁, 조리 등을 위한 

야영지를 확보하고 응급의료 및 수송지원을 위한 헬

기 및 비행장을 관리한다(Ju, 2016).

최근 미국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과거 군의 개

입을 금지한 민병대 소집법(Posse Comitatus Act, 1878)

을 무력하게 하고 국방수권법(Defense Authorization 

Bill, 2007)을 제정하여 재난에서 군의 역할을 확대시

켰다. 주방위군은 주지사의 지휘하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고, 군의 준비성과 신속성의 장점을 살려 재해현

장에서 뛰어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변화는 한국군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Park & Cho, 

2013: 35).

2) 일 본

재난관련 일본의 관리체계를 보면, 중앙정부는 표

준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정부는 정책의 세부적인 집행

과 후속처리 관련 업무들을 수행한다. 일본은 자연재

난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로써, 특히 대형 지진, 태풍 

등으로 인해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해왔기 때

문에 재난에 대비한 준비와 재난 발생 시 대응을 매우 

잘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재난관련 중

앙정부의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방재회의는 

재난방지 기본계획을 수립, 조정⋅통제하며, 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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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업무는 국토청 예하의 방재청에서 총괄 업무를 하

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재난 발생 시 민간 정부가 우선하여 각 정부 

기관별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조치하며 필요시 자위

대를 지원한다. 재난발생 현장인 가장 말단 지방정부

인 시정촌은 긴급재난에 대한 최초 대응을 실시하고, 

상급 지방정부인 도도부현은 지방정부를 벗어난 넓은 

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을 한다. 또한 재난의 규모

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도도부현의 능력을 초과할 경

우는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

다. 자위대 지원이 필요할 경우 말단 지방 정부인 시정

촌장이 요청하며 그 경과를 도도부현에 보고해야 한

다. 보고받은 도도부현은 요청순서, 연락창구 및 방법 

등을 사전 준비하여, 자위대는 민간 정부로부터 지원

을 요청받았을 경우 정부에서 요청한 내용에 추가하

여 자위대 주관으로 수집, 판단한 상황을 고려하여 자

위대 파견 여부를 판단하고 상황에 부합된 조치를 취

한다. 재난관리 시 자위대는 재해대책기본법과 방재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 그 중 재해

대책기본법에는 재난에 대한 책임여부, 재난대비체

제, 재난대비 계획. 예방 및 응급대책, 복구대책, 예산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고, 방재기본계획에는 재난관

리와 관련한 자위대의 임무와 역할, 민간단체와의 연

계체계, 재해현장파견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위

대법에는 재난발생 시 자위대의 소집 및 파견에 대한 

절차 및 책임과 역할, 그리고 재난지원에 대한 범위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위대는 평소부터 부대의 재난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난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도시형 재난대처훈련, 제방의 보수 훈련, 고립된 

연안지역의 대규모 재해대처 훈련 등이 있다.

일본의 재난관리체계의 특징은 첫째, 대형재난 발

생율이 높은 일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자위대

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위대의 재난지원

을 자위대법에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도도

부현 지사 등 민간정부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때는 자

체 판단에 의해 부대 파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긴급시에는 예외적인 조치로써 요청없이도 파

견이 가능하게 하는 등 자위대의 신속한 지원이 가능

하도록 되어있다.

둘째, 재해발생시 지방정부와 자위대와는 유사시 

긴밀한 지원을 위해 평상시부터 상호 협력하고 계획

을 조정하는 등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도도

부현은 요청순서, 연락창구 및 방법 등을 사전 준비하

여 자위대의 파견요청이 신속하게 행해지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

셋째, 자위대는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여 관련기

관에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전달의 창

구역할을 하고 있고, 내각 정보조사실의 일부분으로

서 내각정보집약센터가 설립되어 있어 24시간 적시적

인 재난대응이 가능하다.

이처럼 일본의 재난대응체계를 분석한 결과 재난

발생 시 정부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자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점은 

한국군에도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여 군의 역량을 충

분히 활용토록 해야할 것이다.

3) 시사점

지금까지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

보면, 재난관리는 민간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되, 먼

저 지방정부에서 대응하다 역량이 부족할 경우 차상

위 지방정부 그리고 중앙정부순으로 대응하며 군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정부의 요청에 의해 군이 

지원하도록 법제화되어있고 실제 활동으로 이루어지

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미국과 일본은 상

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군대가 국내정치에 개입하거나 

치안유지에 동원을 금지해온 법과 경험에 따라 재난 

시 군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재난 대응을 위해 별도

의 군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군사기지(BSI)를 운영

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군

의 지원은 법률로 활동범위, 지원시기, 역할, 등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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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영역으로 한정

하고 있다. 반면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본의 경

우는 재난에 대비한 긴급대응부대를 별도 편성하여 

신속히 재난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자

위대는 평시부터 정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각자의 

계획을 공유하고 있으며 유사시 자위대의 파견이 용

이하도록 미리 요청순서, 연락창구, 연락방법 등을 결

정해 놓고 사전 훈련 및 예행연습을 하는 등 보다 면

밀히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재난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다. 한편, 군의 재난대응 지원범

위는 단순한 병력과 장비의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다

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즉, 군이 지원되면 군의 정보력

을 이용하여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고, 민간에서 수행

하기 어려운 인명 수색 및 구조, 인원과 장비 및 물자

의 긴급 수송, 위험성 물자 취급 등 매우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재난 발생의 빈

도가 높은 만큼 재난에 있어서 자위대의 역할과 비중

이 미군과 비교하여 매우 높았으며, 체계적이고 상시

적인 지원준비를 하고 있었다.

Ⅲ. 한국군의 재난관리 실태와 문제점

1. 재난관리 실태

한국군의 재난구조 6개부대와 17개의 탐색구조부

대를 포함하여 최근 5년간 군은 91만여 명의 병력과 

2만 8천여 대의 장비를 지원하였다. 2014년에는 동해

안 폭설 피해가 심각하여 12만여 명의 병력과 2,00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하였으며, 2015년에는 극심한 가뭄

피해가 심각하여 병력 8,100여 명, 장비 2,000여 대를 

투입하여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경주 지역 지진에 

1,2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피해복구를 적극 지원

하였으며, 2017년에는 5월 강릉⋅삼척⋅상주지역 산

불 및 청주지역 집중호우시 복구지원 활동을 하였다.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제설

작업을 지원하였으며, 10월 태풍시에는 6천여 명의 병

력과 장비를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복

구토록 하였다.

이처럼 한국군은 최근 5년간 군은 많은 병력과 장

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재난 발생 시 군사적 위협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는 법적인 측면, 지원절차, 지원범위 등 보완해야할 

분야는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재난발생시 정부

는 현재 재난 맟 안전관리 기본법 위주로 재난 현장에 

군 지원을 요청하고 군도 이 법에 따라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특히 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투입해야할 지역책임부

대인 향토사단이 적시에 투입이 될 수 있는지도 살펴

보아야 한다. 재난 피해복구 지원 절차는 중앙재난안

전대책본부에서 국방부 재난 대책본부에 지원 요청이 

있으면, 국방부는 각 군 재난대책본부 및 최기부대에 

지시하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 병력 및 

장비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지자체와 지역 군부대간 

지원 요청은 재난지역 지자체장이 해당 협력부대장에

게 지원을 요청하고, 협력부대는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 병력 및 장비를 지원하고 자체 능력 

초과 시에는 상급부대에 지원을 건의할 수 있는데, 여

기에서도 문제점이나 개선할 분야가 없는지 살펴보아

야 한다. 군은 긴급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197개 부대를 사전 지정하여 24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긴급재난지

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6개 재난구조부대, 17개 탐색구

조부대를 지정하고 있는바 이 부대들의 편성과 운영

상 보완할 사항도 매우 중요하므로 이 부분도 살펴보

아야 한다.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통제통신 체제는 신

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매우 중요한데 현재 피해복

구를 위한 대민지원시 각 군 참모총장은 대민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통제하고, 합참의장은 

대민지원 시 각급부대가 타 작전사 책임지역으로의 

이동이나 주요 전투장비의 투입 등에 대한 사항을 조

정⋅통제하며, 예비군 동원 및 재난지역 예비군 훈련

통제는 수임군부대장 책임 하에 시행하고 지휘계통으

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등 현장에서 각 군 총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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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의 권한과 책임이 달라 현장에서 혼란을 초

래할 수 있다. 군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연대급 

이상 부대를 대상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참가해왔다. 이 훈련은 재난관리시스템 작동, 지휘체

계 점검, 민관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중앙부처, 지방자

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

시되는데 이 훈련을 포함하여 군의 훈련이 실질적인

지도 논점이 되고 있다.

2. 재난관리의 문제점

1) 법적 측면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 상황에 가장 신속하고 다양

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전력은 지역의 향토사단인데, 일

본의 자위대처럼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흡하고, 관련 법률도 매우 복잡해서 효율적 활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토사단은 어떤 수준의 재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지역행정관서의 지원요청 시 적극 지원하

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역책임부대가 지역의 재난

상황에 적극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관련 법률은 미비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률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지

원 및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문제발생 시 

책임공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2) 지원절차 측면

지원절차 및 재난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현재 재난 발생 시 군의 

투입은 한국, 미국, 일본 3개국 모두 정부의 요청에 따

라 지원이 된다. 그 중 일본은 자위대의 재난지원을 

자위대법에 명시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미국과 

한국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으

로 보장하고 있다. 재난이 예상될 경우에 관련된 기관

간의 사전 충분한 협의와 긴밀한 협조는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재난관리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해경청 등과 이들의 능

력 초과 시 지원하여 대민지원활동 및 긴급 구조 활동 

등을 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군과의 

관계는 유기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재난 실무자의 경우에 “인력이 부족하

면 무조건 군에 지원 요청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군

의 응원은 신속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Lee, 

2006: 94). 이것은 재난관련 유관기관의 실질적인 대

비에 제한이 되고 있으며, 실제 재난 상황을 관리하는 

기관의 담당자들도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특

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군을 제대로 활용하는 데

에도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어 왔다.

3) 지원범위 측면

미국의 경우 재난 발생 시 군 투입을 제한하고 있

고, 수송 및 의료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7가지 정

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등 다소 엄격한 실정이다. 

이에 비해 일본 자위대는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대응부대를 지정하여 적극 능동

적으로 지원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리군의 

경우 일본 자위대의 긴급대응부대 지정처럼 현재 197

개 부대를 지정 24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

하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는 1개 부대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중복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므

로 유사시 원활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Lee, 2006: 

94). 또한 긴급구조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6개 재난

구조부대, 17개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부대 편성의 문제점은 도서 및 격오지 재난발

생과 특수재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며, 각종 유형별 

특수재난에 대비한 전문 재난구조부대가 편성돼있지 

않다. 또한 군사작전 중심으로 편성된 군 특성으로 인

해 전문 재난구조와 탐색구조를 수행할 부대의 위치

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장비와 물자를 구비

하고 있으며, 장비가 부족하거나 낙후되어 지원의 효

과가 제한되어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지원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2: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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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휘통제 및 통신 측면

미국의 경우 재난지원 시 현장 지휘관을 단일화하

여 임명하고, 합참은 지원전투사령부를 지정하며, 전

투사령관은 기지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지원을 한다. 

일본 자위대는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여 관련기관에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전달의 창구역

할을 하고 있고, 내각 정보조사실의 일부분으로서 내

각 정보집약센터가 설립되어 있어 24시간 적시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하다. 우리군도 재난 지원을 위해 국

방부를 중심으로 합참, 각 군본부 등의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여 법규에 반영하고, 재난 발생 시는 국방부에

서부터 예하부대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본부 및 대

응팀을 운영한다. 재난 현장에는 단일 지휘관을 임명

하고 있어 군 자체 통제는 문제가 없으나, 여러 기관이 

동시에 현장지원을 할 경우 명령체계의 혼란이 발생

하게 된다. 즉,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

응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통합 지휘할 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 본부와 지원되는 각 기관간의 협조체계, 적절

한 인력배치, 장비와 자재의 신속한 지원 등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나 현재는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재난 현장에서 유관기관과 지휘 및 통신체

계 구축을 위해 소방청이나 해경청에서 사용 중인 통

합지휘무선망(TRS : Trunked Radio System)을 활용하

여 지휘통신체계를 일원화시켜서 실시간 통합된 통신

이 필요하다.

5) 훈련 측면

군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연대급 이상 부대

를 대상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참가해왔

다. 이 훈련은 재난관리시스템 작동, 지휘체계 점검, 

민관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데 

이를 통해 민⋅관⋅군 간 협력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왔다. 하지만 훈련이 형식적이고, 군의 역할도 단순히 

지원적 입장에서 참가하였고, 일부 부대만 훈련에 참

가함으로써 훈련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Park, 2016: 17). 

Ⅳ. 한국군의 재난관리 개선 방안

이제까지의 제기된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도출한 

재난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법적 측면, 지원절차, 지

원범위, 지휘통제 및 통신, 훈련의 순으로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1. 법적 측면

군이 전통적인 안보인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난발생

시 가장 먼저 투입 가능한 지역책임부대를 신속히 투

입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선하는 것이다. 즉, 재난관련 

법률을 일원화하거나 상위 법령 제정도 필요하다. 이

러한 법령 정비 시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법규 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

은 지형적 특성과 자연적 환경을 고려하여 자위대의 

재난지원을 자위대법에 명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

고 있다. 자위대는 도도부현 지사 등 법령으로 정한 

자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때 요청 내용 및 자체 수집한 

정보에 근거해 부대의 파견 필요 유무를 판단하여 적

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예외적인 조치로써 긴급을 

요하여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요청없이도 파

견이 가능하다는 점 등 적극적으로 자위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지원절차 측면

지원절차와 협력에 관한 측면이다. 군의 재난지원

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지

만, 지원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지역 군부대 지휘관

이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지원 절차나 시기, 규모 등

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으므로 동일한 재난

에 대해서도 지원여부가 일관성 없이 결정될 수 있으

므로 적시 적절한 지원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군의 

재난지원 투입절차를 구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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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시 적절한 규모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지방정부와 자위대는 유사시 긴밀한 

지원을 위해 평상시부터 상호 협력하고 계획을 조정

하는 등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도도부현은 

요청순서, 연락창구 및 방법 등을 사전 준비하여 자위

대의 파견요청이 신속하게 행해지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점도 참고하여 우리도 재난관련 법규

나 매뉴얼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3. 지원범위 측면

지원범위 측면 재난 별로 군의 지원범위를 명시하

고, 지원범위에 따른 승인권자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민⋅관⋅군 간의 갈등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

을 담당하고 있는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 지원 여부와 

지원범위가 자의적으로 결정되어 효과적인 지원이 결

여되거나, 남용되는 사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와 관련하여 군과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간, 각 지역별 책임

부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정서를 체결하여 재난에 

대응하고 있다5). 그러나 협정서에 추가하여 세부 이

행각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세부 이행각서에는 재

난 시 군의 지원시기, 절차, 범위, 예산 사용 후 정산 

등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설정을 포함해야 한

다. 이를 통해 군은 재난 유형별로 지원할 수 있는 장

비⋅물자 보유수준을 정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예산

은 민간정부에서 확보하기 용이하도록 함은 물론이고 

해난사고 등 특수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재난에 군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긴급대응을 

위해 현재 197개 부대를 지정하여 248개 지방자치단

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 

계획은 1개 부대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중복 

지원하는 경우, 지원부대와 지방자치단체를 명확히 

명시하여 유사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

다. 재난관리부대와 탐색구조부대의 경우에도, 부대

가 담당한 지역이 산악지형이 많을 경우에는 산악 지

형에 필요한 산악구조장비 위주로 편성해야 하며, 강

이나 바다가 많을 경우에는 강과 바다에 맞는 수난구

조장비를 편성하고, 인원과 시설이 과밀한 도심⋅공

장지역일 경우에는 도심 및 공장 지역에 맞게 중량물 

작업용이나 유해 화학물 처리장비를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만약 군에서 보유하기 어렵다면 타 유관기관의 

예산으로 확보 후 대여 또는 차용해서 사용하는 방안

도 검토가 필요하다.

4. 지휘통제 및 통신 측면

지휘통제 및 통신 측면으로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

능한 지휘통제통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 상

급기관인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의 상충되

는 책임과 역할, 지휘체계를 정비하여 재난발생 시는 

단일 명령체계에 의해 현장부대가 운용되도록 해야 

하며, 재난지원 현장에는 통합된 구조본부를 운영하

고 군은 각 지역별 단일 지휘관을 임명하여 실질적으

로 운영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원활히 가동되

기 위해서는 군과 유관기관 간 평소부터 충분히 협조

해야 하며 재난 징후 발생 시부터 효과적 대응을 위한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즉, 재난발생 현장

의 통합 지휘본부를 신속히 설치 및 운영하고, 본부와 

지원되는 각 기관간의 협조체계, 적절한 인력배치, 장

비와 자재의 신속한 지원 등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

다. 군은 재난상황 시 재난관리 지원업무에 대해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2조6)에 의거하여 긴급구

조통제단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르게 되어있는데, 이

는 재난현장에서 지역별 자치단체장 또는 긴급구조통

제단장의 지휘를 통해 원활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하

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기관과 군부대 간 원활

한 통제⋅협력체계가 필요하며 상호 의사소통이 원활

하게 되고, 지휘체계가 확립되면 군 병력과 장비를 효

5) 국방부와 국민안전처간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정서(2015.4.7.).

6) 제52조.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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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으로 운용하며, 중복지원이나 오⋅남용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시간 통신을 위한 조치로써 TRS (TRS: Trunked 

Radio System)단말기를 확보하여 지휘통신체계를 일

원화시킴으로써 재난 시 통합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

용중인 스마트 재난상황 관리시스템을 군부대 재난대

책본부에서 연동하여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

고,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화상회의 시스템도 구축

해야 한다.

5. 훈련 측면

마지막으로 훈련 측면이다. 정기적인 민⋅관⋅군 

훈련을 통하여 민⋅관 재난 담당자로 하여금 군에 대

한 이해도를 높여야 하고, 군의 입장에서도 훈련에 주

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정부기관과의 훈련 시 훈련 

결과에 대한 합동 사후 검토를 활성화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미비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군

이 참가중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중앙부

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각종시스템 작동, 지휘

체계 점검하고, 민⋅관⋅군 간 협력 대응능력을 강화

해야 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다양한 형

태의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살펴보고, 

과거 군사작전 중심의 안보태세에서 포괄적 안보개념 

하에서 국가적 수준의 재난 발생 시 군의 역할을 강화

하기 위한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군사위협 위주의 전통적 안보관 중심의 군은 유사

시에 대응하여 수많은 장비와 물자를 비축하고 긴급 

상황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왔다. 그러

나 현재 군은 외부의 침략에 대비한 의무뿐만 아니라 

국가적 수준의 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다양한 임무를 수

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외부의 군사적 위협

에 대비하면서 동시에 대규모 재난에 동시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역시 국가적 수준의 재난 발생 시 군의 역

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미국

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2007년에 국방수권법

(Defense Authorization Bill)을 제정하여 군의 재난에서

의 역할을 확대시켰다. 이를 통해 주 방위군은 주지사

의 지휘 하에 신속하게 재해연장에 투입되어 재해현

장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재난발생 시 

군의 지원 원칙과 명확한 기준에 입각하여 지원기준, 

절차, 준비, 대응 및 복구활동 등을 구체화하고 있으

며, 지원전투사령부 지정, 현장 단일 지휘관을 임명 등 

효율적인 현장지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재난에 대비하여 군의 역할을 확대

하고 있는데, 그 특징은 지형적 특성과 자연적 환경을 

고려하여 자위대의 재난지원을 자위대법에 명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평상시부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고, 사전 요청순서, 연락창구, 연락방법을 

결정하는 등 자위대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준

비를 하고 있다. 재난발생 시에는 민간정부기관으로

부터 요청을 받았을 때는 부대 파견 필요 유무를 자체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긴급을 요하여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인 조치로써 요

청 없이도 파견이 가능 하는 등 자위대의 신속한 지원

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미군과 자위대의 

발전된 법과 제도는 우리군의 재난대응 역할 증대를 

위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군은 미국과 일본처럼 국가재난관리체계 

속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계속 발전시켜 나가

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복잡화 ⋅ 대형화하고 

있는 각종 재난 발생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

난대응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포함하여 

재난 예방- 대비- 대응–복구 단계별 발전시킬 사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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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단계에서는 지역책임부대의 적극적인 재난지

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① 군의 재난지원 관련 법률

을 일원화하고, ② 재난 별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대비단계에서는 민⋅관⋅군 재난관리업무 협력체

계 발전을 위해 ① 군과 기관(단체), 정부부처 간 협정 

및 이행각서를 체결하고, ②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 및 

통신체계를 구축하고, ③ 정기적인 민⋅관⋅군 훈련

을 통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대응단계에서는 재난지원 간 군 명령체계 확립을 

위해 ① 민간기관과 군부대 간 원활한 통제⋅협력체

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탐색구조 및 

재난구조부대 긴급구조능력 확충을 위해 ① 부대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긴급구조 장비⋅물자를 보강하고, 

② 도서 및 격오지 지역, 특수재난에 대비한 전담부대

를 편성해야 한다. 복구단계에서는 장비 및 지원체계 

보완을 위해 ① 군의 대민지원 활동 간 복구장비와 물

자의 보유기준 정립과 확보가 필요하고, ② 피해복구 

긴요장비⋅물자를 사전비축하고 세트화 관리함과 동

시에 출동 전 현지 확인팀 운용으로 적시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며,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한 ① 군 기능

인력 지원 근거를 법제화하고, ② 임무수행능력 극대

화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법적, 제도적 연구 발전과 병행하여 국가

적 수준의 재난발생은 외부의 공격 못지않게 많은 국

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수반하므로 군이 신속히 투

입하여 조기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식의 대 

전환이 있을 때 군의 역할에 대해 더욱 신뢰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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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재난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초록 2019년 4월 4일 강원도 고성군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이 강풍을 타고 번져서 속초시 일대에 대형

산불로 번지게 되었고, 이 불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주택 401채가 불에 탔으며, 4,000여 명의 이재

민이 발생하였다. 고성 산불에서 확인한 것처럼 재해⋅재난 수준이 더욱 확대되고 복잡 대형화 추세

에 있기 때문에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조직을 활용해야 

한다. 군은 재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구조 부대와 탐색구조 부대를 사전 지정⋅운영하고 있으

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평소부터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최근 5년간 91만여 명의 

병력과 2만 8천여 대의 장비를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군은 그 능력에 비해 대형재난 발생 시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대형재난 발생 시 군이 적시에 투입되어 보유한 

역량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선진 미군과 일본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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